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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써, FTA 체결국가가 증가함에 따라 수출자 

및 생산자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또는 신청 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출자가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수출자를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할 수 있다.

• 원산지인증수출자 종류 및 인증기관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혜택 범위

모든 협정, 모든 품목

(1회 인증으로 인증수출자의 모든 수출물품에 대해 원산지

증명서 발급절차 간소화 가능)

인증 받은 협정별 HS 6단위

(품목별 인증을 통해 인증 품목에 대해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간소화 가능)

유효기간 5년

5년.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달리 할 수 있음

(규칙 제18조 제6항)  

인증기관 5개 본부세관(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및 평택직할세관

인증기준

(시행령 제7조)

가.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을 수출하거나 

생산하는 자로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전산처리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증명할 능력이 있는 자

나.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거부한 사실이 없는 자

다.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 · 관리하고 원산지 

관리전담자를 지정 · 운영하는 자

라.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서류 보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자

마.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신청하거나 작성 발급한 사실이 없는 자

가.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을 수출하거나 생산하는 자

나.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 

· 관리하고 원산지관리전담자를 

지정 · 운영하는 자 

1.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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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인증수출자 협정별 혜택(협정에 따라 상이)

협정 인증 前 인증 後

한-EU

한-영

6,000유로 이하의 수출물품에 대하여만 

원산지신고서 작성가능

6,000유로 초과물품을 수출할 경우 인증 

수출자에 한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가능

한-아세안

한-싱가포르

한-인도

한-중국

한-베트남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작성(전자통관) 

첨부서류 제출

• 수출신고필증 사본

• 원산지소명서

• �원산지확인서(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 �그 밖의 원산지 증빙자료 현지확인 

(필요한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작성(전자통관)

첨부서류 제출 생략

현지확인 생략 가능

한-EFTA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로(통상 Invoice 신고)

수출자의 서명 필요(전자문서 이용 불가능)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로(통상 Invoice 신고)

수출자의 서명 생략(전자문서 이용 가능)

RCEP

한-캄보디아

한-인도네시아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권한 부여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시 첨부서류 제출 생략

한-이스라엘
미화 1천달러 이하의 수출물품에 대하여만 

원산지신고서 작성가능

미화 1천달러 초과물품울 수출할 경우 

인증수출자에 한하여 자율증명방식 활용 

가능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시 첨부서류 

제출 생략

기타 동 제도 미적용

• 원산지인증수출자 FTA활용 시 유의사항

구분 유의사항

인증범위 내에서만 

혜택

•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는 모든 협정, 모든 품목에 대해 인증혜택부여

   → �인증 후 발효되는 모든 협정 및 신규 수출(생산)품목에 대해서도 별도 인증 

없이 혜택 가능

•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인증받은 협정, 품목번호 6단위에 대해서 인증혜택 부여

   → �인증받은협정 외의 국가에 수출하거나, 인증받은품목번호 6단위 외의 신규 

품목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혜택이 불가능

원산지 판정은 

업체 책임

• �인증수출자 지정은 자율적으로 원산지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해당업체의 모든 수출물품에 대해 한국산으로 공인한 것이 아님

   → �업체 책임하에 원산지 충족여부를 판단하여원산지상품에 대해서만 원산지 

증명서 발급가능

원산지증빙 서류보관

의무 및 검증 책임

• �인증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과정에서 간소화 혜택 등이 주어지나, 원산지 

증빙서류 보관의무 및 사후 검증에 대한 의무는 면제되지 않음

2. 원산지인증수출자 협정별 혜택



원산지 인증수출자 실무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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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인증수출자 
신청서류 작성02PART

• 원산지인증수출자 종류 및 인증기관

연번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신청서류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신청서류

1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연장) 신청서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연장) 신청서

2 원산지소명서 원산지소명서 

3 소요부품 명세서(BOM) 소요부품 명세서(BOM) 

4 제조공정도 제조공정도 

5

원산지(포괄)확인서

(완제품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또는 한국산 

원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원산지(포괄)확인서

(완제품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또는 한국산 

원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6 국내제조(포괄)확인서 국내제조(포괄)확인서

7 위탁가공(임가공)계약서 위탁가공(임가공)계약서

8 부가가치비율 산출내역 부가가치비율 산출내역

9
신청물품 및 원재료(물품) 구입 증빙서류

(수출신고필증, 운임송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신청물품 및 원재료(물품) 구입 증빙서류

(수출신고필증, 운임송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10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서면확인서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서면확인서

11 원산지증명서 서명카드 원산지증명서 서명카드

12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13

원산지관리전담자 증빙서류

• 외부전담자(계약서, 자격증 등)

• 내부전담자(교육증빙 자료, 자격증 등)  

원산지관리전담자 증빙서류

• 외부전담자(계약서, 자격증 등)

• 내부전담자(교육증빙 자료, 자격증 등)  

14
신청물품 HS세번 근거자료

(품목분류 사전회시 공문, 품목분류의견서 등)

신청물품 HS세번 근거자료

(품목분류 사전회시 공문, 품목분류의견서 등)

15
원산지관리시스템 보유 증빙자료 또는 원산지 

관리매뉴얼

16 최근 1년간 수출통계

생산자 인증 신청서류(원산지인증수출자가 생산하여 원산지를 확인한 물품을 원산지인증수출자로부터 공급받아 

수출자가 추가 가공없이 수출하는 물품)

①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연장)신청서, ②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또는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사본, ③ 원산지확인서, ④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서면확인서, ⑤ 원산지증명서 

서명카드, ⑥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⑦ 원산지관리전담자 확인서, 교육이수 증명서 

8, 9번 신청서류는 신청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이 부가가치 
기준인 경우, 최소허용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1. 원산지인증수출자 신청서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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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배부

2.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처리절차

인증신청/접수 신청

UNI-PASS로 신청

(UNI-PASS 이용할 수 

없을 경우, 서류로 제출)

<신청구비서류>

• 인증신청서

• 원산지소명서

• �원산지소명서 기재내용 입증 

자료

• 원산지증명능력 증빙자료 등

<주소지 관할세관 신청>

본부세관(서울 · 인천 · 부산 

· 대구 · 광주) 및 평택작할 

세관

<업체별 인증 심사요건>

•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 원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운영

• �작성대장 비치관리

• 법규준수도 충족여부관리능력

<품목별 인증 심사요건>

•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운영

• �작성대장 비치 관리

<인증사항 변경신고>

상호, 주소, 대표자 성명,

원산지관리전담자 등 변경시

<유효기간 연장신청>

인증만료일 30일 이전 신청

반려
(종료)

현지확인
(10일전 업체통보)

인증서 교부
(접수 20일 이내)

인증변경신고/수리
(접수 7일 이내)

인증취소(청문)
유효기간 연장신청

유효기간 : 

업체별 · 품목별 5년

인증요건
서면심사

요건 충족

인증요건
미충족

시정
미이행

자율점검, 사후관리
시정요구

(30일 이상)

서류미비
OR

심사곤란

보정요구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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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서울세관 홈페이지(https://www.customs.go.kr/seoul/main.do)에서 “알림 · 소식” 

탭 클릭 후 “FTA인증 · C/O 상담센터” 하단의 인증상담 제출서류에서 필요한 서류를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3. 서울세관에서 원산지인증수출자 신청서류 다운로드

➀

➁

➂



13

원
산

지
 인

증
수

출
자

 실
무

가
이

드
북

❶ �관세법령정보포털(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에서 “법령 · 판례 

등” 탭을 클릭합니다.

❷ �법령목록검색에서 “자유무역협정”을 입력하면 관련 법령이 조회됩니다.

4.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원산지인증수출자 신청서류 다운로드

➁

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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❸ �관련 법령에서 별표/서식 클릭 후 파일을 다운로드 합니다.

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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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산지결정기준 체계

• FTA 특혜는 원산지상품에만 특혜관세 부여

• 원산지상품은 완전생산품, 불완전생산품, 원산지재료생산품 등 3가지 종류가 있음

• 원산지상품인지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이 원산지결정기준

• 원산지결정기준은 일반기준과 품목별원산지기준으로 나눔

• 품목별원산지기준은 불완전생산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판정함

• 일반기준은 공통기준과 특례기준으로 나눔

• 공통기준은 원산지상품이라면 필수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준(완전생산기준 제외)

• �일반기준의 특례기준은 품목별원산지기준 적용하여 원산지판정 시 원산지가 충족이 용이 하도록하는 

부수적 규정임

원산지 

상품

완전 생산품(1개국 생산품)

※ 일반기준 : 공통기준

역내가공원칙(역외가공 예외)

※ 일반기준 : 공통기준

운송요건(전시용품 특례와 연계)

※ 일반기준 : 공통기준

충분가공원칙(불인정공정 이상의 가공)

※ 일반기준 : 공통기준

불완전 생산품(2개국 생산품)

※ 일반기준 : 공통기준

원산지재료 생산

※ 일반기준 : 공통기준

누적기준 체약상대국 재료를 원산지재료로 간주

세번변경이 되지 않은 비원산지재료 허용

중간재에 포함된 비원산재료 원산지재료로 인정

제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지 않는 재료 제외

특성이 동일하나 원산지가 상이한 대체가능물품 

재고관리기법으로 원산지 결정

상품과 함께 제공된 부속품 등은 원산지결정시 비고려, 

RVC는 고려

(소매) 부가가치 적용 시 원산지별 구분 계상

(수송) 원산지결정 시 고려대상에서 제외

세트 구성품 중 비원산지물품이 일정비율 이하인 경우 

원산지 인정

비당사국 수출 후 원상태 재수입물품 원산지 인정

비당사국 경우 보세전시용품 원산지 인정

최소허용기준

중간재

간접재료

대체가능물품

부속품 등

포장용품 및 용기

세트물품

재수입물품

전시물품

품
목
별
기
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

세번변경기준

원산지 

결정 기준

(특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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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세번변경기준 서류작성 예시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서1

업체별 인증수출자이면  
품목별 인증수출자를 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아니오”에 
체크합니다.

모두 충족해야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에서 HS번호 조회        �에서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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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

➂

➁

협정 당사국의 기본세율 및 협정세율 조회는 관세법령정보포털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홈페이지 “세계HS” 

또는 TradeNAVI(www.tradenavi.or.kr) 홈페이지 “관세율조회 또는 

해외관세율 조회하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19

원
산

지
 인

증
수

출
자

 실
무

가
이

드
북

신청할 품목번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합니다. 

❶ �YesFTA(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홈페이지 “FTA자료실” 

탭에서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조회합니다.

❷ 협정명을 먼저 선택합니다.

❸ HS코드나 한글/영어 품목명을 선택하고 해당상품을 검색합니다.

❹ 적용할 원산지결정기준을 선택하여 신청서에 기재합니다.

➀

➂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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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제품 HS번호·원재료 HS번호는 FTA협정문 기준(HS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예) 한-아세안 원산지결정기준은 HS 2017기준으로 작성
참고

- 칠레
싱가

포르
EFTA ASEAN 인도 EU 페루 미국

튀르

키예
호주 캐나다

원산지 

결정기준
2012 2012 2017 2017 2007 2007 2007 2012 2007 2012 2012

수입시 

세율
2023 2023 2023 2023 2023 2023 2023 2023 2023 2023 2023

- 중국
뉴질

랜드
베트남

콜롬

비아
중미 영국 RCEP

이스

라엘

캄보

디아

인도

네시아

원산지 

결정기준
2012 2007 2017 2012 2012 2007 2022 2012 2017 2017

수입시 

세율
2023 2023 2023 2023 2023 2023 2023 2023 2023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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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21란부터 25란까지 어느 하나의 항목에 “예[√]” 기재한 경우에는 세부 증빙자료를 별지로 제출해야 합니다.

6단위를 기준으로 기재

물품의 주요 제조과정 및 공정방법을 기재

사용된 원재료가 다수일 
경우 별지에 기재

한-아세안 원산지결정기준으로 
HS 2017기준으로 작성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에는 완제품에 대한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원산지소명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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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소명서 작성방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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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포괄)확인서3

1. 발급번호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하는 
자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발급번호를 기재합니다.

11. 원산지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에 
대해 해당 원산지 국가를 기재합니다. 
(예) 한국산인 경우 “KR” 또는 “한국”
으로 기재

8. 수량 및 단위 
원산지포괄확인이 아닌 경우 공급
물품의 수량 및 단위를 기재합니다.

12. 원산지포괄확인기간 
물품공급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
지 않는 범위에서 반복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그 반복사용기간을 기재합니다.  
(예) 2016.07.01 ~ 2017.06.30
※ �원산지포괄확인기간을 적지 아니한 

때에는 단수원산지확인서입니다. 

공급하는 자가 인증수출자인 
경우, 인증번호를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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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포괄)확인서 작성방법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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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명세서(Bill of Materials)4

동일 HS No.로 다양한 규격이 있는 경우, 대표적인 규격 한 가지를 기준으로 자재명세서(일련번호, 품명, 품목번호, 원산지, 
공급처, 입증서류 등)를 작성하고 작성일자 및 작성자를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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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공정도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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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부가가치기준 서류작성 예시

원산지소명서 (한-EU)1-1

원재료 단위당 소요량 및 
가격(소요량 ❌ 단가) 기재

부가가치비율 = 비원산지재료 합계/Ex-Works가격(내국세 
공제후 가격) ❌ 100 = 290/1,000 ❌ 100 = 29%

물품 단위당 EXW가격 기재 원재료 가격증빙자료 
제출(거래명세서 또는 
세금계산서, 수입신고
필증 등)

110원

290원

60원

90원

50원

50원

150원



30

P
A

R
T

 0
2

. 원
산

지
인

증
수

출
자

 신
청

서
류

 작
성

원산지소명서 (한-아세안)1-2

물품 단위당 FOB가격 기재

부가가치비율 = (FOB가격 – 비원산지재료 합계) / FOB가격
❌ 100 = (1,020 – 290) / 1,020 ❌ 100 = 71.5%

110원

290원

원

원

원

원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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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명세서 (한-EU)2-1

미상 수입신고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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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명세서 (한-아세안)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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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포괄)확인서3-1

원산지소명서 및 BOM 연번1번 : 한국산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포괄확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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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포괄)확인서3-2

원산지소명서 및 BOM 연번4번 : 한국산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포괄확인서 제출



35

원
산

지
 인

증
수

출
자

 실
무

가
이

드
북

제품의 부가가치 비율4

부가가치비율 = 비원산지재료 합계 / Ex-Works가격(내국세 공제후 가격) ❌ 100
                   = 290/1,000 ❌ 100 = 29%

부가가치비율 = (FOB가격 – 비원산지재료 합계) / FOB가격 ❌ 100 
                   = (1,020 – 290) / 1,020 ❌ 100 = 71.5%

110원 290원 1,000원 29%

71.5%110원 290원 100원 100원 80원 90원 250원 1,0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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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원가구성참고

➀ 직접재료비 : 특정제품 생산시 투입된 원재료 중 추적 가능한 원가

    (예) 자동차 생산시 투입된 엔진 원가, 라면 생산시 투입된 밀가루 원가

➁ 직접노무비 : 특정제품 생산시 투입된 노무비 중 직접적으로 추적이 가능한 원가

    (예) 제품 생산라인에 직접 참여한 생산직 종업원의 급여

➂ �직접경비 : 특정제품에 직접 투입된 비용 중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를 제외한 원가

    (예) 해댱 제품의 설계비, 특허사용료

➃ �직접원가(직접재료비 + 접노무비+직접경비) : 제품생산에 직접적으로 사용하여 추적이 가능한 

원가

    (예) 제품 생산라인에 직접 참여한 생산직 종업원의 급여

➄ 제조간접비 : 제품생산에 투입된 원가 중 추적이 불가능한 원가

     1) 간접재료비 : 윤활유, 통합제조공정에 사용된 소모성 공구 비용 등

     2) 간접노무비 : 공장장 등 공장전체 업무를 보는 직원의 임금 등

     3) 간접경비 : 가스, 수도료, 전기료, 공장전체의 감가상각비 등

➅ 제조원가(직접원가 + 제조간접비) : 제품생산에 투입된 원가

➆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 제조분야가 아닌 사무분야 및 영업분야 관련한 모든 인건비아 물건비로 

판매비는 영업사업의 급여, 전기 · 통신비, 감가상각비, 광고료 등을 지칭하며 관리비는 관리직 

급여, 전기 · 통신비, 감가상각비 등을 지칭. 제조시점에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발생하는 

원가임

☞ FTA에서 사용되는 재료비는 모두 직접 추적이 가능한 직접재료비가 적용

국내 운송비

FOB공
장
도
가
격

EXW

총
원
가

직
접
재
료
비

제
조
원
가

제
조
원
가

(직접비)

순
원
가

제외비용

로열티

운송비

포장비

미이용이자

마케팅

기타경비

목표이익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제조간접비

직접노무비

역내산 재료

역외산 재료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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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별 상품가격 계상기준참고

협정 기준가격 공제요소

칠레
조정가격

(평가협정 산정가격)

국제운송 관련 모든 비용

(운임·보험료 등)

싱가포르 FOB가격에 기초 조정된 관세가격
상품 수출시 경감 면제 또는

환급된 내국소비세

미국
조정가치

(평가협정산정가격)

국제운송 관련 모든 비용

(운임·보험료 등)

호주 조정가치(평가협정에따라 결정된 FOB) -

콜롬비아 조정가치(평가협정에따라 결정된 FOB) -

인도 평가협정에따라 결정된 FOB -

중국 평가협정에따라 결정된 FOB -

베트남 평가협정에따라 결정된 FOB -

아세안 FOB -

페루 FOB -

뉴질랜드 FOB -

중미 FOB -

EFTA/EU/터키/영국 공장도가격 환급 내국세

캐나다 공장도가격(거래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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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증빙 자료제출(수출신고서, 거래명세서, 수입신고필증 등)5

원산지소명서 물품가격 산출방법 
물품가격 = 단가 X 수출환율 또는
신고가격(FOB)/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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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원재료➀

(예시) 원재료➁

BOM과 전자세금계산서(가격증빙  
자료)에 기재된 단가가 다른 경우
에는 단가산출방식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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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 · 의류의 품목분류 구조참고

섬유패션산업 FTA지원센터 (ftatex.or.kr)에서 “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 

가능 원사기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TIP

공정 : 용융 및 방사  방적  제직/편직  재단/봉제

기타섬유 : 42류 가방류, 제7019호 유리섬유, 94류 침구류

원재료

누에고치

5001~5003

모(Wool)

면(Cotton)

식물성 섬유

고분자중합체

(39류)

고분자중합체

(39류)

5101~5105

5201~5203 5204~5207 5208~5212

5301~5305 5306~5308 5309~5311

5401~5406 5407~5408

5501~5507 5508~5511 5512~5516

5004~5006

5106~5110

5007

5111~5113

56류
~

59류
60류

편물

61류

편물

이외

62류

63류

섬유(fiber) 사(yarn) 직물(fabric)
특수

직물
편물 의류

섬유

제품
   







8. 가공공정기준 서류작성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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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소명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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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포괄)확인서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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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포괄)확인서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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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포괄)확인서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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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제조(포괄)확인서(염색공정 증빙서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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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제조(포괄)확인서 작성방법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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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나염 및 포장공정 증빙서류)4

단가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세부내역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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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명세서5

혼방 원사비율 필수기재
(편직인 경우 규격 필수 기재)

○○염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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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공정도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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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타기준 서류작성 예시

원산지소명서1

한-EU 원산지결정기준은 
HS 2007기준으로 작성

원재료가 한국산인 경우 
원 산 지 포 괄 확 인 서 를 
제출합니다.

➋

380ml

150원15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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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4가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하므로 원산지결정기준은 충족한다.

❶ �4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HS 제2202호가 아닌 호로부터 HS 제2202호로 

변경되어야 하고, 

   • �알로에 음료의 원재료에는 2202호에 속하는 원재료가 없으므로 4단위 세번 

변경을 충족한다.

❷ �제17류에 해당하는 당과 설탕과자를 비원산지물품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가격이 완제품 공장도가격의 30%미만의 범위 내에서 투입되어야 하며,

    • �알로에 음료의 원재료 중 콘시럽은 제1702호에 분류되며 역외산 재료이다. 

따라서 콘시럽 재료가격은 공장도가격의 30%미만의 범위내에서 투입되어야 

한다. 물품의 공장도가격은 1,000원이며 콘시럽의 가격은 150원이므로, 

비원산지재료의 가격(150원)

EXW 가격(1,000원)
❌ 100 = 15%

   • 콘시럽의 공장도가격 비중은 15%이므로 30% 미만에 해당된다.

❸ �해당 물품 생산에 사용된 HS 제2009호의 과일주스 중 파인애플, 라임 또는 자몽을 

원료로 하는 과일주스를 제외한 모든 과일주스는 원산지 물품이 사용되어야 하며,

   • 알로에 음료의 원재료에는 제2009호에 해당하는 원재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❹ �원재료로 투입되는 HS 제1211.20호 및 제1302.19호의 물품은 완전생산된 

원산지물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알로에 음료의 원재료에는 제1211.20호 및 제1302.19호에 해당하는 원재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원산지결정기준(Other)

4단위 세번변경 + 특정 류 부가가치 충족 + 특정 호 원산지물품 + 특정 소호 

완전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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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포괄)확인서2

※ �알로에 음료에 한국산 원재료(알로에 
베라 겔)를 사용한 경우 원산지포괄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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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명세서(Bill of Materials)3

비원산지재료의 가격(150원)

EXW 가격(1,000원)
❌ 100 = 15%

원산지결정기준이 세번변경기준인 경우 
소요량, 단가, 가격은 미기재. 또는 부가
가치기준인 경우 소요량, 단가, 가격을 
기재하며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50원10원15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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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공정도4

생산자가 주요생산공정 및 원재료 명세를 수출자에게 공개하고 싶지 않다면 생산자가 작성한 원산지소명서, 자재명세서, 
제조공정도를 세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조공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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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완전생산기준인 경우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 인정품목(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 : 별표 1 ~ 별표 6 참조)

   ➀ [별표 1] 농산물 : 1,028개 품목	 ➁ [별표 2] 수산물 : 81개 품목

   ➂ [별표 3] 축산물 : 5개 품목	 ➃ [별표 4] 식품류 : 39개 품목

   ➄ [별표 5] 지역특산품 : 47개 품목	 ➅ [별표 6] 재활용 공산품 : 25개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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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서면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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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원산지증명서 서명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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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자율발급 이력이 없을 경우, “작성이력 없음”으로 제출

명판 〮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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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원산지관리전담자 교육이수 등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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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점

6점 5점

10점

14-2. 내부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 시 제출서류 

내부 원산지관리전담자 확인서류 작성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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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외부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 시 제출서류

외부 원산지관리전담자 확인서류 작성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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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내 · 외부 원산지관리전담자 확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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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원산지관리전담자 교육일정 및 인정점수 확인하기

교육명 또는 교육기관으로 검색해서 교육일정과 
인정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➀

➁

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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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관세인재개발원 “민간 이러닝 FTA 과정” 수강신청

사이버 학습 진도율 100% 달성하면 교육 이수를 위한 객관식 평가 기회 2회 부여, 60점 이상시 교육이수 처리 및 교육 
수료증 발급

➀

➁

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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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민간 이러닝 FTA 과정” 수료증(10점)



원산지 인증수출자 실무가이드북



0
3온라인(UNI-PASS)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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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UNI-PASS) 
접수03PART

1. UNI-PASS 홈페이지에서 인증수출자 신청하기

➀

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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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수출자의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 필수기재 사항) 2

신청번호 선택 후 채번을 클릭하면 신청번호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생성 

됩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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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이 다수의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다면 주된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관에 

법인단위로 일괄하여 인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인증대상 신청물품을 추가하기 위해 “행추가”클릭 → HS6단위 부호 조회 → 

품목부호조회 화면에서 적용일자, HS부호 선택  
4

법인단위로 신청한 경우에는 추가 사업장의 사업자번호를 입력합니다. 법인유무 ● 법인단위 ○ 사업장단위

지정요건을 체크합니다. 3

➀
➁

➂
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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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협정 선택 → 원산지결정기준 조회 → 공통코드조회 화면에서 

코드유효값명 선택  
4

원산지관리 전담자 지정내역에서 행추가 클릭 →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내역을 

입력하기(성명, 직위, 소속부서,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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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행추가 버튼 클릭하여 인증수출자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 파일을 

첨부하고 전송 버튼을 클릭합니다.
6

서류보완 시 “첨부서류 사후제출” 매뉴에서 파일추가를 선택하여 보완할 

서류를 저장합니다.
7

➁ 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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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인증수출자 실무가이드북



0
4관련 서식



80

P
A

R
T

 0
4

. 관
련

 서
식

관련 서식04PART
1.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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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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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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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사항 변경신고(수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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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원산지인증수출자 자율점검 신고

관세청 UNI-PASS(unipass.customs.go.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전자신고 

→ (신고서 작성) FTA → 번호13 원산지인증수출자 자율점검표

제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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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UNI-PASS 원산지인증수출자 자율점검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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